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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OVERNMENT ANNOUNCES IMMIGRATION CHANGES 
 

Introduction 

현재 수십만 명에 이르는 영국 내 이민자 수를 2015년까지 수 만 명 단위로 줄이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 영국 국무부가 

11월 23일 대대적인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  

 

2011년 4월부터 적용되는 본 개정안은 Tier 1 (General) 과 Tier 2 를 통해 영국에 오는 이민자 수를 금년 대비 20% 삭감

함으로써 ‘영국 내 실업문제 해결’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  또한 Tier 1(General)/Tier 2를 통한 경제 이민자 (economic 

migrants)의 영주권 취득이 제한되며, Tier 1 (Post-study workers) 루트의 지속성 여부가 현재 논의 중입니다.   

 

The Changes 

  SUMMARY

현재  2011년 4월 이후 

2010년 7월 19일부터   Tier 1 (General) /Tier 2 (General) 
      - 이민자 수에 ‘일시적 제한’ (Interim cap) 적용 

2011/2012년 연간 이민자 수 21,700 명으로 제한 
- Tier 1 (General) 폐지 

   - Tier 1 (Persons of exceptional talent) 도입: 1000명으로 

제한 
- Tier 2 (General) 20,700 명으로 제한 

Tier 1 항목: 
     - General (Highly Skilled Workers) 
     - Investors 
     - Entrepreneurs 
     - Post-study workers 

Tier 1 항목: 
- General (Highly Skilled Workers) 폐지 
- Persons of exceptional talent 도입 
(과학자, 학자, 예술가 등에 해당) 

- Entrepreneurs: 자격 요건 완화 
- Investors: 영주권 신청 자격 완화 

Tier 2 (Intra-Company Transfer) (ICT) 
      - 이민자 수 제한 없음 
자격요건 

   - 영국 지사/법인 (a related UK entity)으로 주재원 파견 시 

      본국/타국의 동일기업에서 파견 직전 최소 12개월간 근무

했음을 증명 
- 영국 체류 3년 후 체류 연장 시 영어 능력 테스트 통과 

Tier 2 (Intra-Company Transfer) (ICT) 
- 이민자 수 제한 없음 

자격요건 
- 현재 요건 충족 
- 12개월 이상 영국 파견 시 주재원 최소 연봉 £40,000 

   - 연봉 £24,000 이상 £40,000 이하 시 파견 기간 12개월로 

제한 

Tier 2 (General) 
- 최소 영어 능력 ‘basic’ level 요구 

Tier 2 (General) 
         - 최소 영어 능력 ‘intermediate’ level (B1 on the  

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) 으로 강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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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tstanding Issues 

 

상기 개정안 도입을 앞두고 현재 심층 논의 중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:   

 

 Tier1/2 경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 제한 방식 

 Tier 2 (ICT) 에 적용되는 주재원 연봉 산출 기준 (예: 보너스/의료 보험/주택/자녀 학자금 지원 등 포함 여부) 

 Tier 1/Tier 2 경제 이민자의 배우자 동반/취업 허용 여부  

 Tier 1 (Post-study workers) 루트 지속성 여부  

 Tier 4 (Student): 

 학위 과정 미만의 각종 코스에 허용되는 학생 수  

 영어 자격 요건 등을 포함한 기타 지원 자격 요건 강화   

 학습 향상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방식  

 학기 중 취업 제한 여부 

 배우자 동반/취업 허용 여부   

 교육 기관 인증 자격/프로세스/감독 강화 방식  

 시민권/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발급 전 적용되는probationary period (현 2년) 연장 여부  

 삭감된 이민자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영국 내 실업 노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대책  

 

Impact of the Changes 

 

고용주에 미치는 영향:  

 

 Tier 1(General – Highly Skilled Workers) 비자 소지자의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기타 루트에서 대안을 찾아야 합

니다.  새로 도입되는 Tier 1(Persons of exceptional talent) 항목은 1,000명으로 제한되며 실질적으로 과학자, 학자, 예술가 

등 특정 직업군에만 해당됩니다.   

 

 Tier 1(Post-study workers) 루트의 지속성 여부가 논의 중이므로 폐지될 경우 기타 루트에서 대안을 찾아

야 합니다.  현재 국무부의 입장은 작년 약 38,000 명의 비 유럽 국가 출신 학생들에게 발급하여 학위 과정 

후 2년간 영국 내 취업을 허용했던 이 항목을 폐지하려는 쪽에 가깝습니다. 

  

 Tier 2 (General) 항목이 년간 20,700명의 이민자에게 제한 되므로 Certificate of Sponsorship 발급이 제한

되어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이민 노동력 채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 

    

 Tier 2 (ICT) 항목의 경우 이민자 수에 제한은 없으나 연봉에 따라 체류 기간이 제한됩니다.  연봉 산출 시 주택 지원 등의 복

리 후생 패키지 포함 여부가 논의 중 입니다.     

 

Summary 

 

상기와 같은 대대적인 이민법 개정안이 실행되면 비유럽 국가 국적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영국 내 고용주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

으리라 예상됩니다.  또한 정부기관 지출 삭감 정책의 일환으로 영국 이민국 (UK Border Agency)은 최근 9,000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.  

이 여파로 각종 처리기간이 예전 대비 증가하리라는 전망입니다.  개정안 실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개정 법안과 그 파급 효과에 

대한 바른 이해와 조기 대처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   

 

 
 
 
 
 
 
 


